
■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시행령 [별표 3] <개정 2026. 5. 6.>

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(제14조의2제1항 관련)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같은 법 제18조에

따른 자활기업

2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

3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

4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

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

5.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37조제1항 및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

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

6.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

터

7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의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

받은 비영리법인

7의2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

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

가. 같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(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장애

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)

나.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

다.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

터

라.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

마.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

바.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

8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

9. 「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

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

10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같은 조

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

1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

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

12.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

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

13.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 및 제2



항에 따른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

14. 「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

지원 관련기관

15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기관


